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 17.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는 것

나. 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

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증진하는 것, 그리

고

라. 지적재산권의 인정과 협력을 통해 양 당사국간 기술이전을 촉진

하고 장려하는 것

제 17.2 조

국제협정의 확인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기구

(이하 “WIPO”라 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 관련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언급된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

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7.3 조

더 광범위한 보호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양국 각각의 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

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 17.4 조

일반원칙

1.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

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이전이 건전하고 실현가능한 기술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지적재산의 보호1)에 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

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MIN(01)/DEC/2)(이하 “선언”이라 한다) 및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

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

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WT/L/540)(이하 “결정”이라 한다)에서 확

립된 원칙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은 2008년 5월 24일 제61회 세

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발명 및 지적재산에 관한 세계적인

전략 및 실천 방안(WHA 61.21)의 이행과 완전한 이용의 촉진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은

1)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있어 지적재산 보호와 관련된 다

자 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예외와 융통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관

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상기 선언 및 결정에서 확립된 원칙을 고려

하여 공중보건 및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6.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나 무역 또는 기술의 국제적 이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7.5 조

유전( )자원 및 전통지식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

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WT/MIN(01)/DEC/1) 제19

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

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전통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용을 위해 유전

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자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

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하에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제공을 통해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WIPO 정부간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협의체

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6. 다자 협정 또는 양국 각각의 국내 법령의 추후 진전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제 17.6 조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

1.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

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3절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를 제공하

고,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이 조는

각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부속서 17가 제1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페루의 지리적 표시이다. 대한민국의 국

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

으로, 그러한 명칭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3. 부속서 17가 제2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이다. 페루의 국



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

으로, 그러한 명칭은 페루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추가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조건으로, 그리고 상호 동의에 의해,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그러

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제 17.7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양 당사국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해 문학 또는 예술 저

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

로 보호한다.

보호기간

2.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부

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

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3. 대한민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

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송신부터 50년

이후에 만료한다.

5. 어느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

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재송신2)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7. 양 당사국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자국법에 규정할 수 있다.

8. 양 당사국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로

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 따른 기존의 권

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9. 양 당사국은 사용료가 각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우수

한 영업 관행 체제에서 양 당사국 권리자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2)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

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에서의 재송신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용에 비례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7.8 조

집행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

61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다.

2. 양 당사국은 각각의 국내 법,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무역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각의 담당 기관 간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계획에 대한 정책 대화

다. 불법 복제 활동과 관련된 기관에 장비 및 재료의 공급을 감독하

는 것을 포함하여 불법 복제 통제를 위한 계획, 그리고

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해 양 당사국이 결정한 그 밖의 활동 및

계획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담당할 접촉 부서를 지정할 것이다.

제 17.9 조

국경조치에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관세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

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3)으

3) 이 조의 목적상,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해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



로 의심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의 반출을 정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권리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른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관세당국에 제공하도록, 그리고 관세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보를 제공할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

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

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은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

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3. 권한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당사국은 탁송인, 수입업자,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권한있는 당국에 부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 물

품에 대해서 사인( )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

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

용된다.

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허락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에 의해 정당하게 허락된 인의 동의 없

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

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제 17.10 조

협력과 기술이전

1. 양 당사국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위해,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정보의 이전과 보급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과학·기술 및 혁신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

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법률 체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체제의 개선

및 강화,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의 인,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지적재산의 창조와 발전

격려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지적재산 정보 체제를 포함한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젝

트

나. 공무원을 위한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체계에 대한 연수 및 전문

과정

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그리고 국제특허

절차의 촉진

라. 특허 기술, 라이센싱 및 시장 정보

마. 기술적인 전문성 및 지식의 교환을 포함한 식물 품종 보호, 그리

고

바.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사안

4. 각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 준수와 협력 촉진을 담당할 접촉부처를 지



정한다. 접촉 부처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 및 혁신 국가 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



연번 보호되는 명칭 제품

1 Pisco Perú(Pisco Peru) 증류주

2 Cerámica de Chulucanas(Chulucanas Pottery) 도자기

3 Maíz Blanco Gigante Cusco(Cusco Giant White Corn) 옥수수

4 Pallar de Ica(Pallar Bean from Ica) 콩류

부속서 17가

지리적 표시

제 1 절

페루의 지리적 표시



연번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1 보성녹차(Boseong Green Tea) 녹차 Boseong Nokcha

2 하동녹차(Hadong Green Tea) 녹차 Hadong Nokcha

3
고창복분자주

(Gochang Black Raspberry Wine)
복분자주 Gochang Bokbunjaju

4 서산마늘(Seosan Garlic) 마늘 Seosan Maneul

5
영양고춧가루

(Yeongyang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Yeongyang Gochutgaru

6 의성마늘(Uiseong Garlic) 마늘 Uiseong Maneul

7
괴산고추

(Goesan Red Pepper Dried)
고추 Goesan Gochu

8
순창전통고추장

(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고추장 Sunchang Jeontong Gochujang

9
괴산고춧가루

(Goesan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Goesan Gochutgaru

10 성주참외(Seongju Chamoe) 참외 Seongju Chamoe

11
해남겨울배추

(Haenam Winter Baechu)
배추 Haenam Gyeoul Baechu

12 이천쌀(Icheon Rice) 쌀 Icheon Ssal

13 철원쌀(Cheorwon Rice) 쌀 Cheorwon Ssal

14 고흥유자(Goheung Yuja) 유자 Goheung Yuja

15
홍천찰옥수수

(Hongcheon Waxy Corn)
찰옥수수 Hongcheon Chaloksusu

16 강화약쑥(Ganghwa Mugwort) 약쑥 Ganghwa Yakssuk

17
횡성한우고기

(Hoengseong Hanwoo Beef)
소고기 Hoengseong Hanwoogogi

18 제주돼지고기(Jeju Pork) 돼지고기 Jeju Dwaejigogi

제 2 절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



19
고려홍삼

(Korean Red Ginseng)
홍삼 Goryeo Hongsam

20
고려백삼

(Korean White Ginseng)
백삼 Goryeo Baeksam

21
고려태극삼

(Korean Taekuk Ginseng)
태극삼 Goryeo Taekuksam

22
안동포

(Andong Hemp Cloth)
삼베 Andong Po

23 충주사과(Chungju Apple) 사과 Chungju Sagwa

24
밀양얼음골사과

(Miryang Eoreumgol Apple)
사과 Miryang Eoreumgol Sagwa

25 한산모시(Hansan Mosi) 모시 Hansan Mosi

26 진도홍주(Jindo Hongju) 증류주 Jindo Hongju

27 정선황기(Jeongseon Hwanggi) 황기 Jeongseon Hwanggi

28 남해마늘(Namhae Garlic) 마늘 Namhae Maneul

29 단양마늘(Danyang Garlic) 마늘 Danyang Maneul

30 창녕양파(Changnyeong Onion) 양파 Changnyeong Yangpa

31 무안양파(Muan Onion) 양파 Muan Yangpa

32 여주쌀(Yeoju Rice) 쌀 Yeoju Ssal

33
무안백련차

(Muan White Lotus Tea)
백련차 Muan Baengnyeoncha

34 청송사과(Cheongsong Apple) 사과 Cheongsong Sagwa

35
고창복분자

(Gochang Black Raspberry)
복분자 Gochang Bokbunja

36 광양매실(Gwangyang Maesil) 매실 Gwangyang Maesil

37
정선찰옥수수

(Jeongseon Waxy Corn)
찰옥수수 Jeongseon Chaloksusu

38 진부당귀(Chinbu Dangui) 당귀 Chinbu Dangui

39 고려수삼(Korean Fresh Ginseng) 수삼 Goryeo Susam

40
청양고추

(Cheongyang Hot Pepper)
고추 Cheongyang Gochu



41
청양고춧가루

(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고춧가루 Cheongyang Gochutgaru

42
해남고구마

(Haenam Sweet Potato)
고구마 Haenam Goguma

43 영암무화과(Yeongam Fig) 무화과 Yeongam Muhwagwa

44
여주고구마

(Yeoju Sweet Potato)
고구마 Yeoju Goguma

45
보성삼베

(Boseong Hemp Cloth)
삼베 Boseong Sambe

46 함안수박(Haman Watermelon) 수박 Haman Subak

47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백삼 또는

태극삼 제품
Goryeo Insamjepum

48
고려홍삼제품

(Korean Red Ginseng Products)
홍삼제품 Goryeo Hongsamjepum

49
군산찰쌀보리쌀

(Gunsan Glutinous Barley)
보리 Gunsan Chalssalborissal

50 제주녹차(Jeju Green Tea) 녹차 Jeju Nokcha

51 홍천한우(Hongcheon Hanwoo) 소고기 Hongcheon Hanwoo

52
영월고추

(Yeongwol Red Pepper)
고추 Yeongwol Gochu

53 영천포도(Yeongcheon Grape) 포도 Yeongcheon Podo

54 영주사과(Yeongju Apple) 사과 Yeongju Sagwa

55
서생간절곶배

(Seosaengganjeolgot Pear)
배 Seosaengganjeolgot Bae

56 무주사과(Muju Apple) 사과 Muju Sagwa

57
양양송이

(Yangyang Pine-mushroom)
송이버섯 Yangyang Songi

58
장흥표고버섯

(Jangheung Oak-mushroom)
표고버섯 Jangheung Pyogobeoseot

59
산청곶감

(Sancheong Persimmon Dried)
곶감 Sancheong Gotgam

60 정안밤(Jeongan Chestnut) 밤 Jeongan Bam

61
울릉도삼나물

(Ulleungdo Samnamul)
삼나물 Ulleungdo Samnamul

62
울릉도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63
울릉도참고비

(Ulleungdo Chamgobi)
참고비 Ulleungdo Chamgobi

64
울릉도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65 경산대추(Gyeongsan Jujube) 대추 Gyeongsan Daechu

66
봉화송이

(Bonghwa Pine-mushroom)
송이버섯 Bonghwa Songi

67 청양구기자(Cheongyang Gugija) 구기자 Cheongyang Gugija

68
상주곶감

(Sangju Persimmon Dried)
곶감 Sangju Gotgam

69
남해창선고사리

(Namhae Changsun Fern)
고사리 Namhae Changsun Gosari

70
영덕송이

(Yeongdeok Pine-mushroom)
송이버섯 Yeongdeok Songi

71
구례산수유

(Gurye Corni Fructus)
산수유 Gurye Sansuyu

72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Acer mono sap)
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Gorosoe

Suaek

73
영암대봉감

(Yeongam Daebong Persimmon)
감 Yeongam Daebonggam

74 천안호두(Cheonan Walnut) 호두 Cheonan Hodu

75 문경오미자(Mungyeong Omija) 오미자 Mungyeong Omija

76 무주머루(Muju Wild Grape) 머루 Muju Meoru

77 울진송이(Uljin Pine-mushroom) 송이 Uljin Songi

78 이천한우(Icheon Hanwoo) 소고기 Icheon Hanwoo

79
순창고추장

(Sunchang Kochujang)
고추장 Sunchang Kochujang

80 이천도자기(Icheon Ceramic) 도자기 Icheon Dojagi

81 강진청자(Gangjin Celadon) 청자 Gangjin Cheongja

82
남원목기

(Namwon Wooden Vessel)
목기 Namwon Mokgi




